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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국재류관리청

신 형 코 로 나 바 이 러 스 감 염 증 의

감 염 확 대 영 향 에 따 른 재 류 자 격

인 정 증 명 서 유 효 기 간 에 대 해 서

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따른 제반 정세를 고려

해 볼때 통상은 「3개월간」유효한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를 당분간

「6개월간」유효한 것으로 취급하기로 되었습니다.

이와 같은 취급에 의해서 6개월 이내의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는

사증 비자 발급신청 주의 이라던지 상륙신청을 하실때 사용( ) ( )

하실 수 있게됩니다.

주의 사증 비자 발급신청은 재외공관에서 거행하실 필요가( ) ( )

있습니다.

교부 받으신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재류자격 인정증명서

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사증 비자 발급신청시( )

받아주는 기관 등이 계속 해서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「

뷰신청시의 활동 내용 대로 받아 들이는 것이 가능함 이라」

는 것을 기제한 문서를 제출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


